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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의비급여 진료비 부당이득반환

청구권의 채권자 대위권 행사 가부

전문분야 이야기

최윤선 (보험전문 변호사/ 법무법인 인우)

지난 몇 년간 실손보험업계에서는 임

의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

청구권의 채권자 대위 행사의 가부가 

뜨거운 이슈였다.

실손 보험 피보험자들이 병원에서 임

의비급여 진료를 받고 진료비를 지급

한 후 보험사로부터 해당 진료비에 대

해 실손보험금을 받은 사안에서, 임의

비급여 진료 계약은 무효이므로 피보험

자는 병원에 지급한 진료비에 대해 부

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게 되는데, 이에 

대해 실손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 역시 

피보험자들에게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

득반환채권을 가지므로, 보험사들은 피

보험자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

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보험자들이 병

원에 대하여 갖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

을 채권자대위권 행사로서 대위 청구해  

왔다.

여기서 보험사들의 이 같은 채권자대

위권 행사가 보전의 필요성이라는 채

권자대위권 행사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

부적법한 것인지, 아니면 피보전채권과 

피대위채권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인

정되는 등의 이유로 무자력 요건의 예

외로서 대위권 행사가 허용되는 사안인

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어 왔고, 하급

심에서 그 결론이 엇갈려 왔다.

대위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

판례(서울중앙지법 2018나61514, 대전

지법 2018나107877 판결 등)들은 피보

전채권과 피대위채권이 밀접하게 관련

되어 있고, 보험사가 수십 명에 이르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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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보험자들을 상대로 일일이 반환청구

를 한다면 그 보험금의 회수가 어려우

므로 대위행사가 피보전채권의 현실적 

이행을 유효, 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해 

필요하며, 이 같은 보험사의 대위행사

가 피보험자들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

위에 부당한 간섭으로 보이지도 않는다

는 이유로 대위권 행사를 인정해 왔다.

반면, 반대 입장의 판례(서울중앙지

법 2020나7926, 서울중앙지법 2019나

13048 판결 등)들은 채권자대위권 행사

의 보전의 필요성이 단순히 채권 회수

의 편의를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 아니

고, 이를 쉽게 인정할 경우 피보험자들

의 자유로운 재산관리 행위에 대한 부

당한 간섭이 될 수도 있다는 등의 이유

로 보전의 필요성을 부인하였고, 따라

서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부적법하다고 

보아 소를 각하하였다.

이처럼 하급심에서 결론이 엇갈리던 

이 쟁점은,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19다

229202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사실상 

일단락되었다.

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피보험자들의 

무자력 요건이 갖춰지지 못한 상황에

서, 두 채권 간 밀접한 관련성도 인정할 

수 없고, 대위권 행사가 아니면 채권의 

완전한 만족을 얻지 못할 위험이 있다

고 보기도 어려우며, 대위권 행사가 피

보험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부

당한 간섭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보전

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

소를 각하하였다(파기자판).

다만 대법관 5인은 위와 같은 다수의

견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반대의견

을 냈는데, 이를 통해 수년간 다수의 재

판에서 결론이 엇갈려 온 이 쟁점 법리

의 지난함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.

(출처/법조신문)


